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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계획

종량제 수수료는 ‘97년 이후 현재까지 18년간 동결로 주민부담이 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바,

이는 배출자로 하여금 감량 동기부여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이를 해소하고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나아가 밝고 깨끗한 서대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관 련 근 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5항

 환경부 쓰레기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2012.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서울시 2014.10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계획(구청장방침 2015. 3.10)

Ⅱ 개 정 사 유  개 정 사 유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 없이 운영비로 충당)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이므로 종량제 수수료 예산 편입  

   근거규정을 마련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



 우리구의 일반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1997년 이후 동결되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서 주민부담율이 계속 하락하여  2014년도 일반폐기물의  

   경우 63.27%,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38.61% 수준으로 최근 환경부  

   지침인 주민부담률 목표(2015년 80%)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서울시,‘14.10)]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여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처리 수수료 부과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Ⅲ 주요 개정내용주요 개정내용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용어 정리 및 지급 근거규정 마련

      (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별도로

      기준 정함(안 제23조제2항)

    종량제규격 봉투 구분 및 용어 정리 (안 제24조제1항 및 제6항)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마련(안 제36조)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 2년에 걸쳐 단계적

       으로 인상(안 제23조제2항 별표4)

   



Ⅳ 추 진 일 정추 진 일 정

       ❍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

구 분 용 량 현행가격
인상내역

비 고1단계
(2015.7.1)

2단계
(2017.7.1)

일

반

쓰

레

기

생활용

봉 투

5ℓ 90 120 130

10ℓ 170 220 250

20ℓ 340 440 490

50ℓ 860 1,100 1,250

75ℓ 1,280 1,650 1,880

100ℓ 1,730 2,220 2,500

사업장용

봉 투

10ℓ 200 360 400

20ℓ 400 720 800

50ℓ 1,000 1,800 2,000

75ℓ 1,500 2,700 3,000

100ℓ 2,000 3,600 4,000

재사용봉투
10ℓ 170 220 250

20ℓ 340 440 490

특수봉투 50ℓ 1,140 4,590 5,100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방침 및 입법예고-------2015.3~4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사의뢰--------------------2015.4월

  구의회 상정-----------------------------2015.4월말

  폐기물조례개정(안) 공포----------------------2015.6월

  시 행-----------------------------------2015.7월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